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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자체선발 기준

  □ 선발 기준

      ○ 재단이 제시하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학적 및 소득요건을 

만족한 자로 선발

      ○ 기본요건: 직전학기 성적 70점/100점 만점(C0수준) 이상이며, 소

득분위(구간) 8분위(구간) 이하인 학생

1. 교내근로

  ○ 자체 선발 기준 :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총점 상위 순으로 선발

  

구분 소득분위 근로가능시간 근로지 업무 특성 면접 총점

점수배분 40 30 20 10 100

  - 소득분위 배점 기준(40점)

      

소득 분위 1순위(0~4분위) 2순위(5~6분위) 3순위(7~8분위)

점수 40 30 20   

      - 근로가능시간 배점 기준(30점)

      

근로가능시간 1순위(16~20시간/주) 2순위(11~15시간/주) 3순위(10시간 이하/주)

점수 30 20 10

        ※ 근로학생이 해당 근로지에서 실제로 근로가 가능한 시간으로 배점
      - 근로지 업무 특성 배점 기준(20점)

      

근로지 업무 
특성

1순위
(근로지 특성 일치)

2순위
(근로지 특성 유관)

3순위
(근로지 특성 무관)

점수 20 10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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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※ 근로지 업무 특성은 해당 근로지에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 관련 유무 
, 경력, 자격증 등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

      

      - 면접 배점 기준(10점)

      

구분 근로의지 성실도 책임감 만점

점수 4 3 3 10

      - (기본사항)  위 점수 배분 기준에 따라 총점 상위 순으로 선발하

되, 동  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분위, 근로가능시간, 근로

지 업무 특성, 면접 순으로 선발

      - 면접 평가(전화 면접 포함)는 근로기관의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

하며, 근로지 업무 특성은 해당 근로지에서 업무 특성을 고려하

여 전공 관련 , 경력, 자격증 등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

음

 ○ (대체장학생 선발 기준)

  - (기본사항)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

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,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내에서 

대체 인원 선발

  -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내에서 대체인원을 선발하되, 대학자체 운

영기준에 따라 근로지 업무특성 및 근로 시간을 고려하여 대체인

원을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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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일반교외근로  

 ○ 자체 선발 기준 :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총점 상위 순으로 선발

 

구분 소득분위 근로가능시간 근로지 업무 특성 면접 총점

점수배분 40 30 20 10 100

  - 소득분위 배점 기준(40점)

     

소득 분위 1순위(0~4분위) 2순위(5~6분위) 3순위(7~8분위)

점수 40 30 20   

     - 근로가능시간 배점 기준(30점)

     

근로가능시간 1순위(16~20시간/주) 2순위(11~15시간/주) 3순위(10시간 이하/주)

점수 30 20 10

       ※ 근로학생이 해당 근로지에서 실제로 근로가 가능한 시간으로 배점

     - 근로지 업무 특성 배점 기준(20점)

     

근로지 업무 
특성

1순위
(근로지 특성 일치)

2순위
(근로지 특성 유관)

3순위
(근로지 특성 무관)

점수 20 10 5

        ※ 근로지 업무 특성은 해당 근로지에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 관련 유무 
, 경력, 자격증 등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     - 면접 배점 기준(10점)

     

구분 근로의지 성실도 책임감 총점

점수 4 3 3 10

     - (기본사항)  위 점수 배분 기준에 따라 총점 상위 순으로 선발하

되,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분위, 근로가능시간, 근로지 

업무 특성, 면접 순으로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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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- 면접 평가(전화 면접 포함)는 근로기관의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

하며, 근로지 업무 특성은 해당 근로지에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

전공 관련 , 경력 등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.

    ○ (대체장학생 선발 기준)

 - (기본사항)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

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,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내에서 대체 

인원 선발

 -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내에서 대체인원을 선발하되, 대학자체 운

영기준에 따라 근로지 업무특성 및 근로 시간을 고려하여 대체인원

을 선발

  

 3. 장애대학생봉사 유형 

  □ 선발 기준

  

구분
활동시간 

일치성

전공 관련 및 

장애이해도
면접 총점

점수배분 60 20 20 100

  ○ 근로시간 일치성 배점 기준(60점)

  

근로시간 일치성 100%일치 80%일치 60%이하일치

점수 60 50 40   

  ○ 전공 관련 및 장애이해도 배점 기준(20점)

  

전공 관련 및

장애이해도

1순위

(장애이해도 높음)

2순위

(장애이해도 보통)

3순위

(장애이해도 낮음)

점수 20 10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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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면접 배점 기준(20점)

  

구분 근로의지 성실도 책임감 만점

점수 8 6 6 20

  - (1순위) 장애학생과 도우미 간 활동 가능 시간 일치정도에 따라 우선 

            선발 

  - (2순위) 도우미 활동 업무 특성에 따른 전공 관련 및 장애이해도, 

            도우미 활동 경험 등을 감안하여 선발

  - (3순위) 면접 평가(전화 면접 포함)는 근로기관의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

  - (대체장학생 선발 기준)

      ※ (기본사항)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

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, 소득요건 및 성적조건을 만족하는 자 내에

서 대체인원 선발 

   

  


